
2025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  2학년   행정법 [OX형]  답안

시험일시 : 2025. 09. 05.(금) 18:00~20:40

출제교수 : 심용재 교수

번호 정답 [근거적시 요] 이유

1 X

[근거적시 요]

변13 30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.(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0

두5616 판결 등)

2 O

[근거적시 요]

변13 30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기속력에 반한다. (대법원 2016. 3. 

24.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)

3 O 변13 34

4 X 변13 34

5 X 변13 37 

6 O 변13 37 

7 O 변10 24

8 X 변10 24

9 X

[근거적시 요]

변10 26 매립면허처분과 변경처분 모두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

특허에 해당한다.

10 X

[근거적시 요]

변10 26 법인과 소속 직원은 인격이 다르므로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는 

한 허용되지 않는데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.

11 X 변10 27

12 O 변10 27

13 O 변10 35

14 O 변10 35

15 O

[근거적시 요]

변10 37 선택적 병합은 청구가 양립이 가능한 경우 허용되는 것인데 취소청구

와 무효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. 

16 O

[근거적시 요]

변10 37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소소송 

제기기간 내라면 취소판결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기각해야 한다.

17 O 변11 22

18 X 변11 22



번호 정답 [근거적시 요] 이유

19 X

[근거적시 요]

변11 24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나 의견진술기회 제공은 처분을 대

상으로 하는 것인데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진다면 이때의 환수결

정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대상이 아니다.

20 X
[근거적시 요]

변11 24 판례는 쟁송제기전에 보완하여야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하고 있다.

21 O

[근거적시 요]

변11 36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더 위반할 경우 등록취

소 또는 영업장폐쇄라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.

22 O

[근거적시 요]

변11 36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에 

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은 

재결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과징금으로 변경된 원처분

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.

23 X 변11 37

24 O 변11 37

25 O 변12 29

26 X 변12 29

27 X 변12 29

28 O 변12 40

29 X 변12 40

30 O 변모 22 1차 31

31 X 변모 22 1차 31

32 O 변모22 2차 34 

33 X 변모22 2차 34 

34 O 변모 22 3차 22

35 O 변모 22 3차 22

36 X 변모 2023 1차 27

37 O 변모 2023 1차 27

38 O 변모 2023 1차 40

39 0 변모 2023 1차 40

40 X 변모22 1차 23 


